
□ 환경부(장관 한정애)는 2월 25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(이하 사참위)가 '2021년 사

참위 주요업무 추진계획'과 관련한 언론 브리핑에서 "환경부가 관련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"

고 말한 데 대해, 사참위의 법적 업무 수행을 위한 요청에 모두 협조*하고 있다고 밝혔다.

* '20.12.30부터 '21.1.26까지 사참위가 협조요청한 4건에 대해 모두 회신

□ 지난해 12월 22일 개정된 '사회적참사 진상규명법(이하 법)'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사건

에 관하여는 사참위의 진상규명조사 업무가 제외*되었다.

* 법 제5조제2항 : …가습기살균제사건에 관하여는 피해자 구제 및 제도 개선, 종합보고서 

작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한정하여 수행한다.

○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사참위가 법적 업무수행을 위해 협조요청을 하는 경우 법 

제40조(국가기관등의 협조의무)에 따라 모두 협조했다.

□ 사참위는 모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올해 2월부터 제외된 진상규명조사를 근거(법 제26

조)로 다시 자료요구를 해온 바, 

○ 환경부는 자료제출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법 제40조에 따른 협조 요청으로 

해줄 것을 회신했다.

※ 사참위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해서는 기관간 협조요청을 통해 피해자 구제 및 제도

개선, 종합보고서 작성 등 법으로 규정된 관련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

○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업무에 집중하라는 국회의 모법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, 

앞으로도 사참위의 법적 업무수행을 위한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다.  

□ 아울러,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 확대 및 지원 강화,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

지원* 등 피해자를 위한 각종 지원 활동에 집중할 예정이다.

* 소송 가이드라인 제공, 역학적 상관관계 보고서 검토 및 발간,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의

하여 피해자 손해배상소송 관련 컨설팅 및 소송대리 등 추진 중


